
구          분 확 인 사 항 확 인 결 과

참 석 제 한
사         유

(제11조 제1항)

 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
  (직무유착 가능성 있는 협력업체 및 계약업체
   등)

    해   당 □   
비해당 ■

 ■ 반인권행위자 또는 부패행위자 해당 여부
   (성희롱, 성추행, 성매매, 언어폭력 등 반인
    권행위자,금품,향응수수,공금횡령,유용등
    부패행위자 등)

    해   당 □   
비해당 ■

판        단  ☞ 위 항목 1가지 이상 충족 시 외부강의등 “참석불가”

사 전 승 인
사         유

(제11조 제2항)

 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과도한
    참석인지 여부

    해   당 □   
비해당 ■

 ■ 인사규정에 의거한 말소되지 않은 징계
    기록이 있는지 여부

    해   당 □   
비해당 ■

 ■ 근속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
    해   당 □   

비해당 ■

판        단  ☞ 위 항목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“사전승인” 필요

외부강의등
요         건

(제7조 제1항)

 ■ 직무 또는 직책 관련성 여부
    해   당 ■   

 비해당 □

 ■ 사례금 지급 등 대가성 여부
   있   음 ■   

 없   음 □
 ■ 다수인 대상성 또는 회의 형태 여부
   (다수인 대상, 다수가 모인 회의형태, 신문
,잡지 기고 등)

    해   당 ■   
 비해당 □

판        단  ☞ 위 항목 모두 충족 시 외부강의등 “신고대상”

겸 직 허 가
사         유

 ■ 외부강의등 참석 및 실시의 계속성
    (주기적 또는 주기는 없으나 기한이 있거나

     계속 참석 등)

    해   당 □   
비해당 ■

판        단
 ☞ 위 항목 충족 시 “겸직허가 대상”이므로 관련 사항
     인사노무처 문의

외부강의등 참석자 자율점검 체크리스트

신고자   직급 :    성명 :     (서명 또는 인)


